질의19. 중국의 대외무역법이 개정된후 외국인투자 제조업체는 자동적으로 수출입경영권을 취득하는가? 수출입경영권이 있는 외국인투자 제조업체는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중국내에 내수할 수 있는가?
답변: 개정 전의 중국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외무역경영자자격의 취득방식은 “허가제”와 “자동취득제”이다. 그 중 “자동취득제”는 외국인투자 제조업체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업자체사용 물품의 수입, 기업생산에 필요한 설비, 원자재와 기타 물자의 수입과 자체생산한 제품의 수출은 허가절차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2004년 개정 후의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경영자 자격취득은 일률적으로 “등기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자체사용 물품의 수입, 기업생산에 필요한 설비, 원자재와 기타 물자의 수입과 자체생산한 제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역시 자동취득제를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사용이 아닌 물품의 수입과 자체 생산하지 않은 물품· 기술의 수출무역에 종사할 경우 수출입경영 항목을 추가해야 하고 이 경우 ‘무역경영자’ 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유의할 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무역경영자 등기수속을 거쳐 자체사용이 아닌 물 품의 수입과 자체 생산하지 않은 물품· 기술의 수출무역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하여 수 입한 상품을 중국내에서 내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제조업체도 중국에서 내수 즉 대리·도매·소매·프랜차이즈 등 형식을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에 의하여 경영범위에 대리·도매·소매·프랜차이즈 등을 추가해야 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1994年) 제9조


�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2004年) 제9조


� “외국인투자기업대외무역권등기비치관련문제에관한통지”제3조,


�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外商投资商业领域管理办法 2004年) 제24조





